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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배심원 제도를 사용하는 미국의 민사 모의배심 상황에서 발견된 웰스효과(Wellseffect,

Niedermeier,Kerr&Messé,1999;배심원들이 통계적 증거에 기초하여 피고가 사건의 책임이 있을 주관적 확률을

높게 추론하였음에도 불구하고,유죄 평결 내리기를 주저하는 현상)가 우리나라의 민사 모의배심 상황에서도 나

타나는지를 반복 검증하고,이 효과에 대한 새로운 설명기제의 하나로서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가설의 적절성

을 검증하는데 있다.먼저,실험 1에서는 Wells(1992)의 실험에서 사용된 실험조건별 시나리오들인 ‘타이어자국’

조건 시나리오와 ‘타이어자국-믿음’조건 시나리오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 및 수정하여 대학생 46명에게

실시하였다.실험 1에서,모의배심원들은 두 조건 모두에서 비슷한 정도로 피고의 유죄에 대한 주관적 확률을

높게 추정하였으나,타이어자국-믿음 조건에 비해 타이어자국 조건에서 유죄 평결을 현저히 주저하였다.이 결

과는 실험 1이 한국 참가자를 대상으로 웰스효과를 반복 검증하였음을 의미한다.실험 2는 웰스효과에 대한 새

로운 대안적 설명을 제안하고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이를 위해 실험 1에서 사용한 ‘타이어자국’조건의 시

나리오에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을 높거나 낮게 조작하는 문구를 추가한 두 시나리오를 만들어 조건별로 비교

하였다.대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실험 2가 실시되었고,그 결과로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이 낮거나 높게 조작된

조건 간에 유죄의 주관적 확률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이 낮은 조건보다 높은 조건에서

유죄평결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이 실험 2의 결과는 오판으로 인해 피고가 입게 될 피

해의 크기를 배심원들이 작게 지각하는 경우보다 크게 지각하는 경우에 배심원들이 유죄 평결 내리기를 꺼려하

는 웰스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이 논의에

서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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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auliff(1982)는 171명의 미연방판사들에게

형사재판에서 ‘합리적인 의심(reasonabledoubt;

합리적․논리적 생각과 이성을 가진 사람이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심)’즉,그 이상이면

피고가 유죄 평결을 받게 될 수 있는 식역

(threshold)의 수리적인 정의를 물었더니,판사

들이 제공한 식역의 중앙치는 90%였다.즉 형

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약 90%이상 피고가 유죄라고 판단되면 판사

또는 배심원이 유죄평결을 하게 된다는 것이

다.이와 달리,민사 재판 중에서 사건의 부정

적 결과에 대해 두 당사자 중 누가 더 책임이

큰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증거우위의 결정

규칙(preponderanceofevidencedecisionrule)’을

따르게 되는데,이에 대한 식역은 보통 ‘50%

이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즉,이러한 형

태의 민사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

쪽의 책임에 대한 증거의 무게가 50보다 더

무겁다면(예.51:49),소송 당사자들 중 증거의

무게가 더 무거운 당사자에게 판사 또는 배심

원이 더 큰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Arkes,Shoots-Reinhard,Mayes,2012,p.276

에서 재인용).

심리학에서 제안된 대부분의 배심원 의사

결정 모형은 주관적 확률-식역 모형(subjective

probability-thresholdmodel)을 토대로 하는데

(Wells,1992),앞서 형사와 민사 재판 각각에

대해 살펴보았듯이,이 모형은 피고가 책임이

있다고 배심원들에 의해 주관적으로 판단된

확률이 최소한의 식역확률(thresholdprobability)

을 넘어서면(즉,형사재판에서는 90%이상,민

사재판에서는 50%이상)배심원은 이에 맞추어

피고를 유죄 또는 더 큰 책임이 있는 당사자

라고 결정하게 된다고 보는 모형이다.즉,이

모형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유죄에

대한 주관적 확률과 유죄 평결이 일관된다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Arkes등,2012).

그러나 Wells(1992)는 사람들이 통계적 증거

를 통해 피고가 사건을 일으켰을 확률을 상당

히 높이 지각하면서도 피고에게 유죄 평결 내

리기를 주저하는 현상을 발견함으로써,이 확

률-식역 모형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웰스효과

Wells(1992)의 실험에서 모의배심원에게 제

시된 민사사건 시나리오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원고인 어떤 여성(“Prob여사”)이 자신의

개를 죽인 혐의로 “파란버스회사”를 고소했다.

Prob여사는 개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이었는

데,급하게 커브를 돌던 버스가 개를 치어 죽

였다.Prob여사가 살고 있는 도시에는 오직 2

개의 버스 회사(파란버스회사와 회색버스회사)

가 존재하는데,두 버스 회사 모두는 승객들

이 모두 내린 빈 버스를 각 회사의 버스 터미

널로 회송시키기 위해 Prob여사와 개가 함께

산책하던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었다.안타깝

게도,Prob여사는 색맹이기 때문에 자신의 개

를 죽인 버스의 색을 확인할 수 없었다.법정

에서 도시 교통 공무원은 개를 죽인 버스를

찾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타이어자국

증거를 파란버스회사가 소유한 버스 10대 모

두의 타이어자국 그리고 회색버스회사가 소유

한 버스 10대 모두의 타이어자국과 비교하였

다고 진술했다.그 결과,현장에 있던 타이어

자국 증거는 파란버스회사의 버스들과 80%

일치했으며,회색버스회사의 버스들과는 20%

일치했다고 진술하였다.

Wells(1992)는 이 시나리오를 ‘타이어자국 조

건(tire-tracksversion)’이라고 불렀는데,이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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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를 읽은 모의배심원들은 파란버스회사의

버스가 Prob여사의 개를 죽였을 확률,즉 주

관적 확률을 판단하도록 요청받았다.그 결과,

모의배심원의 대부분은 파란버스회사의 버스

가 Prob여사의 개를 죽였을 확률을 약 70%라

고 응답하였다(대부분의 모의배심원들은 80%

정도로 응답했지만,몇몇 모의배심원들이 50%

로 응답했고,이에 따라 주관적 확률의 평균

이 약 70%로 감소됨).앞서 살펴보았듯이,민

사 재판 중에서 사건의 부정적 결과에 대해

두 당사자 중 누가 더 책임이 큰가를 판단하

는 경우에는 ‘증거우위의 결정규칙’에 따라 피

고의 책임을 판단하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

이 제시한 증거들 중 한 쪽 당사자의 증거의

무게가 50% 이상이라면 그 당사자에게 사건

의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따라

서 Wells(1992)의 모의배심원들 또한 ‘증거우위

의 결정규칙’을 따라서 파란버스회사에 대하

여 유죄 평결을 내려야만 했다.왜냐하면 파

란버스와 회색버스 중 하나가 개를 죽였고,

대부분의 모의배심원이 파란버스가 개를 죽였

을 가능성을 약 70%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모의배심원 중 대부분이 파란버스회사에 대하

여 유죄 평결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

었다.그러나 놀랍게도,실험 결과는 모의배심

원 중 약 20%만이 파란버스회사에 대하여 유

죄 평결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즉,모

의배심원들은 파란버스가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주관적 확률을 높게 판단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확률적 증거만을 토대로 피고에게 유

죄 평결 내리기를 주저하였다.

반면에,Wells(1992)가 사용한 또 다른 시나

리오 조건인 ‘타이어자국-믿음(tire-tracks-belief)

조건’에서는,이 사건을 담당한 도시 교통 공

무원이 사건 현장에 있던 타이어 자국을 수거

한 후,정확성이 80%정도인 분석기법을 사용

하여 파란버스회사가 소유한 10대의 버스 그

리고 회색버스회사가 소유한 10대의 버스와

비교하였다고 증언하였다.또한 그는 이 검증

결과를 토대로 파란버스가 Prob여사의 개를

죽였을 것이라 믿는다고 진술하였다.이 조건

의 모의배심원들은 타이어자국 조건과 마찬가

지로 파란버스회사의 유죄에 대한 주관적 확

률을 약 70%로 보고했으나(타이어자국 조건과

마찬가지로 이 조건에서도 몇몇 모의배심원들

이 확률을 약간 낮추어 보고했기 때문에,80%

가 아니라 약 70%로 약간의 감소가 있었음),

실제 유죄 평결에서는 타이어자국 조건의 모

의배심원과 달리 파란버스회사에 대해 70%에

가까운 유죄 평결을 보여주었다.즉,파란버스

가 개를 죽였을 확률 판단에서는 두 조건이

약 70%로 유사했으나,실제 유죄 평결에서는

그 비율이 약 3배의 차이를 보였다(타이어자

국 조건의 20% 대 타이어자국-믿음 조건의

70%).

이처럼 Wells(1992)는 민사소송의 모의배심

상황에서 피고가 사건을 일으켰을 확률은 거

의 비슷하게 지각하였으나(약 70%),유죄 평결

비율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20%대 70%)현

상을 발견하였는데,Niedermeier,Kerr,&Messé

(1999)는 이 현상에 첫 발견자인 Wells의 이름

을 붙여 ‘웰스효과(Wellseffect)’라고 명명하고,

이에 대한 설명기제를 탐색하였다.이 효과에

대해 특기할만한 점은,의사결정에 관한 기존

의 많은 연구들이 사람들이 종종 확률을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적용한다는 것을 보여 왔지

만(예.Kahneman&Tversky,1972;Saks&Kidd,

1980),이 웰스효과는 배심원들이 통계적 또는

확률적 증거를 정확히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결할 때 이 증거를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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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 나타난다는 점이다.이 흥미로운

효과에 대한 설명기제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Arkes등(2012),Niedermeier등(1999),Sykes&

Johnson(1999)그리고 Wells(1992)자신의 연구

에서 제안된 몇몇 설명기제는 다음과 같이 요

약될 수 있다.

웰스효과의 설명

‘사실 대 증거’추론

Wells(1992)는 이와 같은 주관적 확률과 평

결간의 현저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실

대 증거’추론(fact-to-evidencereasoning)을 제안

했는데,이 설명은 누가 사건에 대해 진정으

로 책임이 있는지에 관계없이(즉,어떤 버스가

정말로 개를 치어 죽였는지에 상관없이)증거

가 그 자체로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

면 그 증거는 비진단적(nondiagnostic)즉,정보

적이지 않게 여겨지고 이에 따라 배심원의 숙

의와 최종 평결에 영향을 덜 미치게 된다고

설명한다(Niedermeier등,1999,p.534에서 재인

용).

예를 들면,타이어자국 조건의 증거(evidence)

는 사건 현장의 타이어자국이 파란버스들의

80%와 일치하고 회색버스들의 20%와 일치한

다는 것인데,이 증거는 어떤 버스가 실제로

개를 죽였는지에 상관없이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파란버스와 회색버스 중 어느 버스가

범인이어도 이 사실이 변하지는 않는다).그러

므로 이러한 증거는 평결 판단에 유익한 정보

로 여겨지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평결에 유

의미한 영향을 줄 수 없다.반면에,타이어자

국-믿음 조건의 증거는 ‘80%신뢰로운 검사를

통해 증인인 도시 교통 공무원이 파란버스회

사의 버스가 개를 죽였다는 것을 믿는다’고

제시되었다.파란버스가 실제로 개를 죽였다

면 증인은 옳을 것이지만,실제로 개를 친 버

스가 회색버스라면 그는 옳지 않을 것이다.

이 조건에서,어떤 버스가 실제로 개를 죽였

는지(thefact)는 증인의 증언(theevidence)의 타

당도와 관련된다.증인의 증언은 파란버스가

개를 죽였을 때만 사실이기 때문에,Wells

(1992)는 이 증거가 평결 판단에 유익한 정보

로 여겨지게 되고 이에 따라 평결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추론했다(Niedermeier등,1999,

p.534에서 재인용).

비록 이 설명이 Wells(1992)자신의 실험 결

과들을 잘 설명하기는 했지만,추후에 이 설

명의 적절성을 검토한 Niedermeier등(1999)은

이 논리추론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여 실험참

가자들이 이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

고,또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 과정

을 모의배심원들이 실제 평결 상황에서 자연

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심각한 의문을 제

기하였다.아울러,Niedermeier등(1999)이 실시

한 다른 설명들과의 상대적인 비교에서도 이

‘사실 대 증거’추론 설명은 설명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인간 요인 가설과 일반적 결론 가설

Niedermeier등(1999)은 Wells(1992)가 그의 연

구결과에 대한 논의에서,‘사람들은 그들의 신

념들을 다른 사람들의 신념들에 기초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p.750)’라고 언급한 것을 응

용하여,웰스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인간 요

인 가설(humanfactorhypothesis)’을 제안하였다.

Niedermeier등(1999)은 Wells(1992)가 사용했던

실험조건들 중 파란버스회사의 유죄평결이 상

대적으로 높았던 모든 조건들에서,증인(“다른

사람”)이 파란버스 회사의 버스가 Prob여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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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치어 죽였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 주

목했다.예를 들면,‘타이어자국-믿음’조건에

서 증인(도시 교통 공무원)은 사고 현장의 타

이어자국을 파란버스들 그리고 회색버스들과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파란버스가 Prob여사

의 개를 죽였다고 믿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이 조건의 모의배심원 중 60% 이

상이 파란버스회사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

다.반면에 ‘타이어자국’조건에서는 배심원과

이러한 결론을 공유하는 증인의 진술은 없었

고 이에 따라 배심원들은 파란버스회사의 유

죄 쪽으로 평결하기를 주저했다(실제로 약

10%만 유죄평결을 내림).이 차이는 다른 형

태의 증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other

people’sopinions)을 더 비중있게 보는 경향으로

부터 나온 결과일 것이고,다른 사람이 일단

어떤 결론을 내린다면 배심원들은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의사결정하기를 선호한다는 것을 시

사한다.

또한,Niedermeier등(1999)은 ‘인간 요인 가

설’과 유사하지만,결론을 내리는 주체가 반드

시 인간일 필요는 없다는 데에 주목하여 ‘일

반적 결론 가설(generalconclusionhypothesis)’을 제

안했다.즉,사건에 포함된 어떤 정보원(예.인

간 또는 컴퓨터)이 확정적인 판단을 했다는

정보는 배심원들에게 그들 자신의 결정에 대

한 더 강한 기초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을 것

이고,배심원들이 통계적 증거를 평결에 사용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느끼는 상황에서 그

정보원이 내리는 결론과 같은 방향으로 의사

결정하기 쉽게 해 주었을 것이다.

요약하면,인간 결론 가설과 일반적 결론

가설의 차이는 인간 결론 가설이 결론을 내리

는 주체가 사람이어야 한다고 제한하는 반면

에,일반적 결론 가설은 사람을 포함한 어떤

것이 주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다

른 사람들의 평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

다.

이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Niedermeier등

(1999,실험 1)은 세 조건을 비교하였는데,첫

조건인 타이어자국 조건은 통계적인 증거만

제시될 뿐 인간이나 어떤 다른 주체에 의해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조건이고,

둘째 조건인 타이어자국-믿음 조건에서는 ‘인

간으로서의’증인이 타이어자국을 비교한 결

과를 제시하면서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렸으

며,세 번째 조건에서는 이러한 타이어자국

비교를 통한 사건에 대한 결론을 컴퓨터가 제

시함으로써 인간 이외의 주체에 의한 결론 진

술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연구자들은 이 세

번째 조건을 ‘비인간 결론 조건’이라고 불렀

다)을 만들어 각 조건을 비교하였다.

정리하면,연구자들은 1)타이어 자국 조건,

2)타이어자국-믿음 조건(인간 결론 조건),그

리고 3)컴퓨터가 제시한 결론 조건(비인간 결

론 조건)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만들어,이 조

건들에서 피고가 개를 죽였을 주관적 확률 판

단과 유․무죄 평결을 알아보았다.그 결과,

주관적 확률은 세 조건 모두에서 비슷하게 나

타났으나(각각 73%,75%,78%),유죄를 결정한

비율은 타이어 자국 조건보다 인간 결론 조건

과 비인간 결론 조건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각각 30%,60%,54%),인간 결론 조건과 비인

간 결론 조건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 결과는 첫째,인간 결론 조

건과 비인간 결론 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인간 요인 가설’이 지지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즉,웰스효과가 경감되기 위해

서 인간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수적이

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둘째,결론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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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건(타이어자국 조건)과 결론이 있는 조건

(인간 결론 조건과 비인간 결론 조건을 통합

한 조건)을 비교한 결과,결론이 없는 조건의

유죄 평결 비율(30%)이 결론이 있는 두 조건

을 통합한 집단(57%)보다 유의하게 낮아서,일

반적 결론 가설이 웰스효과에 대해 적절한 설

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사 용이성

Niedermeier등(1999)은 일반적 결론 가설 이

외에 또 다른 가능성 있는 설명을 찾기 위하

여,Wells(1992)가 그의 연구의 논의에서 언급

했던 설명기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Wells

(1992)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피고가 유죄

가 아니라는 증거(즉,실제로 개를 죽인 버스

는 회색버스이다)들 중 어떤 것을 믿는 것이

더 쉬운지에 따라서 증거의 설득력에 대한 평

가가 달라질 것이다(p.750).’라고 언급하였

다.이러한 논리를 발전시켜서,Niedermeier

등(1999)은 피고(파란버스)가 무죄라고 모사

(simulation)하기 쉬울수록 배심원들은 피고

에 대한 유죄 결정을 적게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이를 ‘모사 용이성 가설(ease

ofsimulationhypothesis)’이라고 명명하였다.

Niedermeier등(1999,실험 2)은 ‘모사 용이성’

가설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타이어 자국

‘완전 일치’조건과 ‘부분 일치’조건을 만들

어서 비교하였다.회색버스가 개를 죽였다고

모사하기 더 쉬운 완전 일치 조건은 타이어

일치(tirematching)기술이 파란버스회사의 전

체 버스 10대들 중 8대와 그리고 회색버스회

사의 전체 버스 10대들 중 2대가 사고 현장에

서 수거한 타이어 자국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는 정보를 제공했다.모의배심원들은 사고

현장의 타이어자국이 최소한 하나의 회색버

스와 명백한,확정적인 그리고 완전한 일치가

있을 때 회색버스가 개를 죽였을 시나리오를

모사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이 완전 일치

조건의 모의배심원들은 회색버스회사가 책임

이 있다고 생각하기가 더 쉬웠고 이에 따라

피고인 파란버스가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기

더 어려웠다.

반면에 부분일치 조건에서,증거는 타이어

자국들을 비교하여 부분 일치율을 제시하는

일치 기술을 통해 제시되었다.이 부분일치

조건에서는 현장에서 수거한 자국이 파란버스

1대 그리고 회색버스 1대와 부분적으로 일치

하는데,부분 일치율은 파란버스에 대해 80%,

회색버스에 대해 20%라는 정보가 제공되었다.

이 조건의 모의배심원들은(최소한 하나의 회

색버스와 명백한,확정적인 그리고 완전한 일

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회색버스가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모사하기는 어려웠

고,이에 따라 피고인 파란버스회사가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기가 더 쉬워질 수 있었

다.

실험결과,모의배심원은 부분 일치 조건보

다 완전 일치 조건에서 회색버스가 개를 죽였

다고 더 쉽게 모사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이

에 따라 완전 일치 조건보다 부분 일치 조건

에서 파란버스에 대해 더 많은 유죄결정을 내

렸다(25% 대 47%).즉,회색버스가 개를 죽였

다고 모사하기 쉬울수록 피고인 파란버스회사

에게 유죄결정을 적게 내렸음을 알 수 있다.

모사 용이성 설명은 Niedermeier등(1999)의

연구에서 가장 일관된 지지를 받았으나,주관

적 확률이 평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매개분석에서 모사 용이성은 평

결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확률과 평결의 관계에서 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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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성 외에 또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웰스효과에 대한 대안적 설명:평결 오류 위

험성 지각

사람들은 정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

한 정보들이 잘 갖추어진 상황에서는 물론,

필요한 정보들이 부족할 때에도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필요

한 정보들이 부족한 의사결정상황은 의사결정

자가 느끼는 불확실성(uncertainty)을 증가시키

는데,특히 배심원제 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

는 평결은 필연적으로 여러 증거들이 상충하

기 때문에,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정해진 시

간 내에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배심원들

이 하도록 요구하는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박광배,김상준,한미영,2005).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은 심각한 판단

오류의 가능성을 높이고,이에 따라 잘못된

평결이 선량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높여,상당히

높은 주관적 확률 지각에도 불구하고 평결을

주저하는 웰스효과의 발생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Wells(1992)가 사용한 시나리오에서도 모의

배심원은 파란버스회사가 사고의 책임이 있다

고 100% 확신할 수는 없고 회색버스회사가

책임이 있을 20%의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배심원 자신의 판단 오류가 발

생한다면,그 판단 오류로 인해 피고가 받게

될 피해 또는 부정적 결과가 막대하리라는 것

을 예상하게 될 것이다.이에 따라 모의배심

원은 파란버스회사의 유죄에 대한 주관적 확

률은 높게 지각하면서도,자신의 판단 오류로

인해 피고가 받게 될 피해크기나 부정적인 결

과가 크다고 지각하면 할수록 유죄 평결을 더

욱 꺼려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들이 잘못

된 평결 판단을 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risk)을 높게 지각할수록,유죄의 주관적

확률을 높게 판단하더라도 유죄평결은 주저하

게 되는 웰스효과가 현저히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이 가설은 앞서 살펴본 웰스

효과의 설명기제들에 대한 또 다른 대안적인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며,우리는 이 가설을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가설이라고 명명하였

다.

이에 본 연구의 실험 1에서는 우선 웰스효

과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확인되는 현상인

지를 알아보았고,실험 2에서는 필자들이 제

안한 새로운 설명인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

이 웰스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

였다.

실험 1

실험 1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모의 민사배심

상황에서도,통계적 증거를 통해 배심원들이

피고가 사건을 일으켰을 확률을 높게 판단하

면서도 피고에 대한 유죄 평결을 주저하는지,

즉 웰스효과가 나타나는지 반복 검증하는 것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

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만 20세 이상의 국민들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

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

재판’이 시행되고 있다.이에 따라,배심원으

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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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평결을 내리고,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

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양형(형량)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이

국민참여재판은 2007년부터 5년 동안 시범적

으로 시행되었으며,이 결과들을 토대로 부족

한 점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재 확대 실시되

고 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당

시에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사건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거나,강도와 강간이 결합된 사

건,뇌물이나 국고 손실 등 일정 범위의 부패

범죄사건,특수 강간 등과 같은 강력사건과

중죄사건으로 제한하였고,그 이후에 국민참여

재판의 성과를 토대로 다른 유형의 사건에도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었다.

최근에는 형사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그 대상 사건을 민사사건으로 확대하는 방안

이 검토되고 있다(서울신문,2011,9,27;한국

일보,2012,2,1).형사사건의 경우 대부분 우

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사건들이지

만(예,살인,강간),민사사건은 우리가 평소에

우리 주위에서 직․간접적으로 보고 겪을 수

있는 계약이나 손해배상,금융거래 등과 관련

된 사건이다.민사사건은 국가가 사건의 진실

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

자기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사건에 대한 책임을 결정하는 재판으로,원고

와 피고 측의 주장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

고 입증 책임도 검사가 아닌 소송 당사자들에

게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비해서 배심원들

이 판단을 내리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그러

므로 국민참여재판이 민사 사건으로 적용범위

가 확대된다면,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국민들의

가치관과 상식이 반영될 수 있게 됨으로써 국

민의 사법 불신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것이

다.최근에는 국민참여재판제의 민사재판으로

의 확대를 검토하기 위해 서울,수원,춘천 지

방법원 등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모의배심

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연합뉴스,2012,9,15).

배심원제도의 역사가 긴 서구에서는 배심원

제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배심원제도의 특성을 포

함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상태여서 실증적 연구가 매우 부

족한 실정이다.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참

여재판’의 대상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점차 민사사건으로 확대되는 추세

이므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한 배심원 의사

결정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실험 1에서는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모의배심원들이 통계적 증거

에 따라 피고가 사건을 일으켰을 확률을 높

게 지각하면서도 피고에 대한 유죄 평결을

주저하는지,즉 웰스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이를 위해,실험 1에서는

Niedermeier등(1999)의 연구에서 사용된 타이

어자국 조건과 타이어자국-믿음 조건의 시나

리오를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수정하여 웰

스효과를 반복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였다.

가설 1.타이어자국 조건과 타이어자국-믿

음 조건 간에 유죄의 주관적 확률에서는 차이

가 없지만,유죄평결 비율은 타이어자국-믿음

조건이 타이어자국 조건보다 유의하게 높을

것이다(웰스효과의 반복검증 가설).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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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및 실험설계

46명의 남녀 대학생들이 두 시나리오 조건

(타이어자국 조건과 타이어자국-믿음 조건)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고,‘증거우위의 결정규

칙’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

에서 부정확하게 응답한 모의배심원 17명을

제외하고 총 29명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최종분석 대상자 중에는 남성(9명,31.03%)보

다 여성(20명,68.97%)이 더 많았으며,연령은

모두 20대였다.

절차

대학생들은 타이어자국 조건과 타이어자국-

믿음 조건 중 하나의 시나리오를 무선적으로

제공받았는데,이 시나리오의 맨 앞장에는,민

사소송에서 맡게 될 배심원의 역할에 대한 주

의사항(예.증거 입증의 기준에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다른 점을 비교하여 설명)과 민사

소송의 증거 입증 기준인 증거우위의 결정규

칙에 대한 설명이 기술되어 있었다.모의배심

원이 된 대학생들은 이 설명을 꼼꼼히 읽은

뒤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지시받았으며,

시나리오 내용을 읽기 전에 증거우위의 결정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는 질문에

응답하였다.그 후,모의배심원들은 시나리오

를 읽고 피고의 유죄에 대한 주관적 확률을

판단했으며 유무죄를 평결하였다.주관적 확

률과 유무죄 평결에 대한 질문들은 제시순서

에 따른 순서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역균형화

(counterbalancing)하였다.

시나리오 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시나리오는 Niedermeier

등(1999)의 연구에서 사용된 시나리오를 한글

로 번역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수정․

각색하여 사용하였다.우선 시나리오에 등장

하는 인물과 대상을 변경하였는데,‘Prob여사’

는 성별이 중립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최지

수’로 변경하였으며,개의 경우 동물 애호에

대한 문화차이 및 개인적 태도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대학생들이 흔히 사용

하는 물건들 중 하나인 ‘노트북’으로 변경하였

다.그 후,이를 4명의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시나리오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잘

구성되었는지 확인 및 검토하였다.이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쉬운 문구로 수정하

여 시나리오에 반영하였다.실험 1에서 사용

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타이어자국(tire-tracks)조건:

이 조건에서는 현장에서 수집한 타이어자국

을 파란버스회사가 소유한 전체 10대의 버스

들,회색버스회사가 소유한 전체 10대의 버스

들 모두와 비교한 결과,파란버스들과 80%,

회색버스들과 20% 일치한다는 정보가 제공된

다.자세한 시나리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인 최지수 씨는 자신의 노트북을

파손한 파란버스회사를 고소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다음의 증거가 제시

되었다:

최지수 씨는 2012년 7월 6일 오전 11시

40분경 ○○시 ○○읍 국도 옆의 좁은 인

도를 걷고 있을 때,뒤에서 큰 차가 달려

오는 소리를 들었다.최지수 씨가 뒤돌아

봤을 때 한 버스가 빠르게 달려오면서 최

지수 씨의 노트북 가방을 쳐서 떨어뜨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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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떨어진 노트북을 그대로 밟고 지

나갔다.버스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지

나가 버렸다.최지수 씨는 인도를 걷고 있

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보행자의 의

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안타깝게도,

최지수 씨는 색맹이기 때문에 버스의 색깔

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첫 번째 증인인 도로 교통 공무원 김철

수 씨가 법정에 서서 증인 선서를 했고,

이 지역에는 오직 2개의 버스 회사(즉,파

란버스회사와 회색버스회사)가 있다고 증

언하였다.각각의 회사는 버스 승객들을

모두 내려준 뒤에 차고지로 빈 버스를 회

송하기 위하여 그 길을 사용한다고 말하였

다.그러므로 그 두 버스 회사들 중 한 회

사는 최지수 씨의 노트북 파손에 대한 책

임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두 번째 증인인 도로 교통 공단의 선임

사고 조사관인 이영수 씨가 법정에 섰으

며,증인 선서를 하였다.이영수 씨는 파손

된 노트북 가방에 있던 타이어 자국을 종

이 위에 본을 떠서 옮겼고,이 본을 뜬 타

이어 자국을 파란버스회사가 소유하고 있

는 총 10대의 버스들 중 10대 모두,그리

고 회색버스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총 10대

의 버스들 중 10대 모두의 타이어 자국들

과 비교했다고 증언하였다.그는 본 뜬 타

이어 자국은 파란버스회사 버스들의 타이

어 자국과 80%가 일치했으며,회색버스회

사 버스들의 타이어 자국과는 20%만 일치

했다고 증언하였다.

최지수 씨의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고

려할 때,최지수 씨의 노트북을 파손한 책

임이 파란버스회사에게 있으므로,배심원

들은 최지수 씨의 손해에 대해 파란버스회

사가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타이어자국-믿음(tire-tracks-belief)조건

이 조건에서는,정확도가 80%인 타이어 자

국 비교 일치 기술에 따라서,현장에서 수집된

타이어 자국이 파란버스 한 대와 일치하고 이

에 따라 증인은 파란버스회사가 책임이 있다

고 믿는다는 진술을 했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네 번째 문단 즉,증인 이영수의 증언의 마지

막 부분이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는 ‘타이어자

국(tire-tracks)’조건의 시나리오와 정확히 동일

하다.변경된 네 번째 문단은 다음과 같다.

두 번째 증인인 도로 교통 공단의 선임

사고 조사관인 이영수 씨가 법정에 섰으

며,증인 선서를 하였다.이영수 씨는 파손

된 노트북 가방에 있던 타이어 자국을 종

이 위에 본을 떠서 옮겼고,이 본을 뜬 타

이어 자국을 파란버스회사가 소유하고 있

는 총 10대의 버스들 중 10대 모두,그리

고 회색버스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총 10대

의 버스들 중 10대 모두의 타이어 자국들

과 비교했다고 증언하였다.타이어 자국을

비교하는 일치 기술을 사용하여 이영수 씨

는 본 뜬 타이어 자국이 파란버스회사 버

스들 중의 한 대와 일치한다고 증언하였

다.파란버스회사 측 변호사의 질문에 대

해,이영수 씨는 타이어 자국을 일치시키

는 기술의 정확성은 80%이고,오류 가능

성은 20%라고 증언하였다.이 기술을 근

거로 하여,이영수 씨는 최지수 씨의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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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자국

조건(n=15)

타이어자국-믿음

조건(n=14)

주관적 확률(%) 74.67 73.57

유죄평결(%) 40.00 78.57

표 1.유죄에 대한 주관적 확률과 평결 결과(실험 1)

북을 파손시킨 버스는 파란버스회사의 버

스라고 믿었다.

종속 측정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Niedermeier등

(1992)과 Arkes등(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

항을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증거우위의

결정규칙’,‘주관적 확률 판단’,및 ‘유죄 평결’

이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증거우위의 결정규칙

모의배심원이 증거우위의 결정규칙을 정확

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Arkes등

(2012)이 사용한 문항을 번안 및 수정하였다.

질문은 “다음은 증거우위의 결정규칙의 의미

에 대한 질문입니다.증거우위의 결정규칙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보기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였다.정답은 “민사소송에서,50%가

넘는 증거가 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있을 때

유죄로 평결한다”인데,이 문장내의 퍼센트를

변형하여(100%,95%,75%,25%,10%,잘 모르

겠다)오답지를 작성했다.

주관적 확률 판단

피고(파란버스)가 사고를 일으켰을 주관적

확률 판단에 대한 질문은 “파란버스회사의 버

스 중 한 대가 최지수 씨의 노트북을 파손했

을 확률을 다음의 눈금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

니다.”였고,척도는 0%∼100%까지였으며,10%

점수 간격의 눈금 상에서 평정하였다.

유죄 평결

피고에 대한 유죄 평결을 알아보기 위한 질

문은 “만약 당신이 이 사건의 배심원이라면,

당신은 최지수 씨의 손해에 대해 파란버스회

사의 유죄를 결정하시겠습니까?”였고,참가자

들은 ‘예’와 ‘아니오’중 하나에 답하였다.

결 과

주관적 확률 판단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파란버스회사의 버

스가 노트북을 파손했을 확률의 평균은 타이

어자국 조건에서 74.67%(SD=11.87),타이어자

국-믿음 조건에서는 73.57%(SD=14.47)로 나타

났다.시나리오 조건 간에 주관적 확률 판단

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주관적 확률은 두 조건 간에 유

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27)=

.22,ns).

유죄평결 비율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파란버스회사에 대

해 유죄를 결정한 모의배심원의 비율은 타이

어자국 조건의 경우 40.00%,타이어자국-믿음

조건의 경우 78.57%로 나타났다.두 시나리오

조건 간에 유무죄 평결 비율에서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χ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시나리오 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χ2(1,N=29)=4.44,p<.05),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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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자국조건 타이어자국 -믿음 조건 전 체

N % N % N %

유죄 평결 6 40.00 11 78.57 17 58.62

무죄 평결 9 60.00 3 21.43 12 41.38

전 체 15 14 29

χ2=4.44*

*p<.05

표 2.시나리오 조건에 따른 유무죄 평결

어자국 믿음 조건보다 타이어자국 조건의 모

의배심원들이 파란버스회사에 대해 유죄 평결

을 유의하게 더 적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참조).이에 따라,웰스효과가 반복검증

되리라 예상했던 가설 1은 지지되었다.부가

적으로,조건별로 주관적 확률과 유죄 평결

질문의 제시 순서에 따른 순서효과가 있는지

를 살펴본 결과,순서효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2

앞서 살펴보았듯이,본 연구에서는 배심원

들이 잘못된 평결을 했을 때 발생할 위험성

(risk)을 높게 지각할수록 즉,잘못된 평결로 인

해 피고가 받게 될 피해 또는 부정적인 결과

가 크다고 지각할수록,유죄의 주관적 확률을

높게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평결을

주저하는 웰스효과가 현저히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고,이를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

가설이라고 명명하였다.실험 2에서는 이 ‘평

결 오류 위험성 지각’가설의 적절성을 검토

하였다.

이에 따라 실험 2는 실험 1에서 사용했던

타이어자국 조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을 낮거나 높게 조작하여,

이 변인의 영향에 따른 웰스효과의 변화를 살

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이 낮은 조

건과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이 높은 조건 간

에 유죄의 주관적 확률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유죄 평결 비율은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이

낮은 조건보다 높은 조건에서 유의하게 낮을

것이다.

방 법

참가자 및 실험설계

70명의 남녀 대학생들이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이 낮거나 높은 두 조건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고,증거우위의 결정규칙을 정확하

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에서 부정확하

게 응답한 모의배심원 10명을 제외하고 총 60

명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최종분석 대

상자 중에는 남성(13명,21.67%)보다 여성

(47명,78.33%)이 더 많았으며,연령은 대부분

20대였지만,대학 1학년생이 포함되어 만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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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사이의 학생도 20%정도 참여하였다.

절차

실험 1과 유사하게,대학생들은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이 낮게 조작된 조건과 높게 조작

된 조건 중 하나의 시나리오를 무선적으로 제

공받았는데,이 시나리오의 맨 앞장에는,민사

소송에서 맡게 될 배심원 역할에 대한 주의사

항과 민사소송의 증거 입증 기준의 하나인

‘증거우위의 결정규칙’에 대한 설명이 기술되

어 있었다.모의배심원이 된 대학생들은 이

설명을 꼼꼼히 읽은 뒤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도록 지시받았으며,시나리오 내용을 읽기

전에 증거우위의 결정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였

는지 확인하는 질문에 응답하였다.그 후,모

의배심원들은 시나리오를 읽고 피고의 유죄에

대한 주관적 확률과 유무죄 평결을 하였다.

주관적 확률과 유무죄 평결에 대한 질문들은

제시순서에 따른 순서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역균형화하였다.

시나리오 내용

두 조건의 시나리오는 평결 오류 위험성 지

각을 낮거나 높게 조작하기 위해,아래에 제

시된 문단을 시나리오의 마지막에 각 조건별

로 삽입한 것을 제외하고는,실험 1의 ‘타이어

자국(tire-tracks)’조건의 시나리오와 동일했다.

평결 오류 위험성 낮음 조건:

파손된 노트북이 저가의 노트북이기 때

문에,이 유․무죄의 평결이 잘못될 경우

에도 파란버스회사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는 입히지 않을 것이며,안전운행을

하는 회사라는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주지

는 않을 것이다.

평결 오류 위험성 높음 조건:

파손된 노트북이 고가의 최신형 노트북

이기 때문에,이 유․무죄의 평결이 잘못

될 경우 파란버스회사에게 상당한 재산상

의 손해를 입힐 것이며,안전운행을 하는

회사라는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종속 측정치

실험 2에서는 실험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증거우위의 결정규칙’,‘주관적 확률 판단’,

및 ‘유죄 평결’을 측정하였고,마지막에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을 조작점검하기 위한 문항

이 추가되었다.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

모의배심원이 피고(파란버스회사)에 대해 유

무죄 평결을 한 후에,스스로의 결정에 대하

여 어느 정도의 평결 오류 위험성을 느꼈는지

알아보기 위해,“앞서 제시된 시나리오에 의하

면,당신의 유․무죄 결정이 잘못될 경우에

파란버스회사가 받게 될 재산상의 손해와 이

미지 손상은 어떠합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하

였으며,5점 리커트 척도(1-매우 적다,5-

매우 크다)로 평정하게 하였다.

결 과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의 조작점검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이 잘 조작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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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

낮음(n=30) 높음(n=30)

주관적 확률(%) 68.33 72.67

유죄 평결(%) 90.00 56.67

표 3.유죄에 대한 주관적 확률과 평결 결과(실험 2)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
전 체

낮음 높음

N % N % N %

유죄 평결 27 90.00 17 56.67 44 73.33

무죄 평결 3 10.00 13 43.33 16 26.67

전 체 30 30 60

χ2=8.52**

**p<.01

표 4.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에 조건에 따른 유무죄 평결

즉,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이 낮거나 높게 조

작된 조건별로 실제로 모의배심원들이 평결

오류 위험성을 낮거나 높게 지각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나리오 조건에 따른 평결 오

류 위험성 지각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을 높게 조작한

조건의 배심원들(M=3.90,SD=0.80)이 낮게 조

작한 조건의 배심원들(M=2.80,SD=1.13)보다

평결 오류 위험성을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여

(t(58)=4.36,p<.001),조작이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주관적 확률 판단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파란버스회사의 버

스가 노트북을 파손했을 주관적 확률의 평균

은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이 낮은 조건에서

68.33%(SD=18.72),높은 조건에서는 72.67%

(SD=16.23)로 나타났다.두 조건 간에 주관적

확률 판단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주관적 확률은 두 조

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t(58)=.96,ns).

유죄 평결 비율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파란버스회사에게

유죄 평결을 내린 모의배심원의 비율을 살펴

본 결과,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이 낮은 조건

의 경우 90%가 유죄로 결정하였으며,평결 오

류 위험성 지각이 높은 조건은 56.67%가 유죄

로 결정하였다.두 조건 간에 유무죄 평결 비

율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검

증을 실시한 결과,두 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χ2(1,N=60)=8.52,

p<.01),평결 오류 위험성이 낮은 조건보다 높

은 조건의 모의배심원들이 파란버스회사에 대

해 유죄 평결을 현저히 적게 내린 것으로 나

타났다(표 4참조).이 결과는 가설 2를 지지

하는 결과이다.부가적으로,조건별로 주관적

확률과 유죄 평결 질문의 제시 순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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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자국조건 타이어자국-믿음 조건

Wells(1992)
Niedermeier

등(1999)

실험 1의

결과
Wells(1992)

Niedermeier

등(1999)

실험 1의

결과

주관적 확률(%) 60∼70 73 74.67 60∼70 75 73.57

유죄 평결(%) 10∼20 30 40 60∼70 60 78.57

표 5.선행연구들과 실험 1결과의 비교

순서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순서효과

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논의

본 연구의 실험 1에서는 민사사건을 대상으

로,우리나라에서도 모의배심원들이 통계적

증거에 기초하여 피고가 사건을 일으켰을 확

률을 높게 지각하면서도 피고에 대한 유죄 평

결을 주저하는지,즉 웰스효과가 나타나는지

를 알아보았다.그 결과,모의배심원들은 두

시나리오 조건 모두에서 피고의 유죄에 대한

주관적 확률은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나,타이

어자국 믿음 조건보다 타이어자국 조건의 모

의배심원들이 파란버스회사에 대해 유죄 평결

을 유의하게 더 적게 내린 것으로 나타나,웰

스효과가 반복검증되리라 예상했던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실험 1의 결과를 같은 조건들을 사용했던

대표적인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

해,이를 표 5에 제시하였다.표 5에서 볼 수

있듯이,이번 실험 1의 결과는 선행 연구들

보다 약간 높은 유죄평결 확률을 두 시나리오

조건 모두에서 보여주기는 하였으나,타이어

자국 조건에서 유죄에 대한 높은 주관적 확률

지각에도 불구하고 유죄평결을 주저하는 현상

이 나타나 서구와의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차

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웰스효과가

반복검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 2에서는 웰스효과에 대한 새로운 대안

적 설명을 제안하고 이의 적절성을 검토해 보

았다.구체적으로,필자들은 배심원들이 잘못

된 평결을 했을 때 발생할 위험성(risk)을 높게

지각할수록 즉,잘못된 평결로 인해 피고가

받게 될 피해 또는 부정적인 결과가 크다고

지각할수록,유죄의 주관적 확률을 높게 판단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평결을 주저하는

웰스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

설을 세웠고,이를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

가설이라고 명명하였다.실험 2의 결과에서,

모의배심원들은 피고인 파란버스회사의 유죄

에 대한 주관적 확률은 두 조건 모두에서 높

은 정도로 지각하고 있었지만,평결 오류 위

험성 지각이 낮은 조건의 경우 90%가 피고를

유죄로 결정하였으며,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

이 높은 조건은 56.67%만이 피고를 유죄로 결

정하여,평결 오류 위험성이 낮은 조건보다

높은 조건의 모의배심원들이 파란버스회사에

대한 유죄 평결을 현저히 적게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이에 따라 가설 2가 지지되어,평

결 오류 위험성 지각 설명이 웰스효과에 대한

적절한 설명임을 보여주었다.

비록 실험 2의 평결오류위험성 지각이 높은

조건에서 주관적 확률보다 유죄평결 비율이

현저히 낮아짐으로써 웰스효과가 나타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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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여 주었지만,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

이 낮은 조건에서는 오히려 주관적 확률보다

도 높은 유죄평결 비율(90%)을 보여 주어 실

험 결과의 해석에 약간의 제한점을 갖게 한다.

이 조건에서 유죄평결 비율이 90%로 급등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첫째,필자들이 실험 1의 실시 경험을

통해 실험 2의 절차에 작은 변형을 가했고,

이것이 요구특성으로 작용한데에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즉,필자들은

실험 1에서 증거우위의 결정규칙에 정답을 하

지 못한 사람들을 분석에서 제외했는데,피험

자 손실이 예상보다 많아서(46명 중 17명이

정답을 맞히지 못함에 따라 제외됨),실험 2를

실시할 때 실시자가 참가자들과 함께 증거우

위의 결정규칙이 기록된 페이지를 보면서 이

규칙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했고,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이해했다고 판단될 때 다음 단계

로 진행하게 하였다.그러므로 이 증거우위의

결정규칙에 대한 강조 자체가 전반적으로 유

죄 평결 비율을 더 높이게 만드는 요구특성으

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둘째,

실험 2의 시나리오는 타이어자국 조건 시나리

오의 마지막에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을 조작

하기 위한 새로운 문단이 추가되는 형태였는

데,이렇게 추가된 문구는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을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량의 증가

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즉,기본적인 타

이어자국 조건의 사건관련 정보에 부가적으로

평결 오류 위험성이 어느 방향으로 조작되는

지에 상관없이,피해물품(노트북),재정적인 손

실 및 회사이미지의 타격 등을 언급함으로써

이 모든 정보가 모의배심원의 유죄평결 가능

성을 더 높이는 추가적인 정보로 작용했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후속 연구를 실시할

때,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을 보장해 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시사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실험설계와 관련된 제한점으로서,본

연구의 두 실험을 통합하여 하나의 설계로 실

시하였다면 타이어자국조건/타이어자국-믿음

조건 간의 조작과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조

작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볼 수 있고,이를

통해 웰스효과와 이의 대안적 설명의 타당성

검증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그러나 본 연구를 진행하

는 과정에서,아직 우리나라 참가자들을 대상

으로 반복검증되지 않은 웰스효과를 탐색적으

로 살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실험 1은 웰스효과의 반복검증에 초점을 맞추

어 진행하게 되었고,실험 2에서는 ‘평결오류

위험성지각’변인의 조작효과를 극명하게 보

여줄 수 있는 조건을 선택하여 실험을 실시하

려 했기 때문에 타이어자국 조건에만 제한

하여 ‘평결오류위험성지각’변인의 조작효과

를 살펴보게 되었다.추후의 연구에서는 두

변인을 같은 실험설계 내에서 다루어,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 등을 해석하는 것도 웰스효

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유익한

미래의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기존

의 연구들에서 밝혀낸 웰스효과의 설명들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새로운 설명 외에도 또

다른 대안적인 설명들을 탐색하고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예를 들어,확률을

제시한 틀이 달라서 웰스효과가 도출된 것은

아닌지 즉 웰스효과를 틀효과(framingeffect)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미래의 좋

은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배심원제에서는 공판에서의 변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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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되면 배심원들이 모여서 유․무죄에 관한

개개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함께 토의하는 평

의가 이루어진다.그리고 평의가 끝난 뒤에는

주로 만장일치로 최종평결을 도출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집단적인 평의가 이루어지

기 전 단계에서,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에

대하여 배심원들이 갖는 개인적인 판단에 초

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현실 법정

으로의 적용상 한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

다.서구에서는 Wright,MacEachern,Stoffer,&

MacDonald(1996)가 모의 배심원들이 결정을 집

단으로 하거나 평결을 하기 위해 긴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도 웰스효과가 줄어들지 않는다

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개인적인 판단과 집

단적 토의를 통한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으리

라 예상은 할 수 있지만,추후에 우리 문화권

에서의 실제 집단의사결정 상황에서도 웰스효

과가 재검증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셋째,법정 판단에서의 주관적 확률과 평결

간의 불일치를 밝힌 이번 연구의 결과를 넘어

서,비법률적인 맥락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존

재하는지 그리고 이 현상에 대해 어떠한 설명

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도 법정 의사결

정 연구 영역에 유익한 시사점을 줄 수 있

는 중요한 연구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Denes-Raj와 Epstein(1994)의 연구는 비법률적인

맥락에서도 웰스효과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는데,그들의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없게 만든 통에 빨간 콩과 하얀 콩을 담아

놓고 이 통에서 빨간 콩을 꺼내는 피험자에게

1달러를 보상했다.참가자들은 10개의 콩 중

에 1개가 빨간 콩으로 구성된 통과 100개의

콩 중에 9개가 빨간색 콩으로 구성된 통 중에

서 선택할 수 있었다.참가자들은 전자를 선

택하는 것이 보상 확률이 높은 선택이라는 것

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후자를 더 많이

선택함으로써,법률적인 맥락 이외의 상황에

서도 웰스효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는 것을 입증했다.앞으로 비법률적인 맥락에

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기제 탐색 연구가

활성화되어,법정 의사결정 연구에 줄 수 있

는 유익한 영향을 기대해 본다.

넷째,Wells(1992)가 발견하고 Niedermeier등

(1999)이 명명한 웰스효과는 초기에 이 효과의

존재 여부와 몇 가지 설명기제가 확인된 이후

로 연구자들의 관심이 줄어든 듯한 인상을 주

고 있다.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대표적인

연구자들이 웰스효과보다는 법정에서 일어나

는 다른 현상들에 집중함으로써 웰스효과에

대한 추후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면,웰스

효과의 발견자인 GaryL.Wells는 웰스효과보

다는 목격자의 기억(eyewitnessmemory)이나

목격자의 범인 확인(eyewitnessidentification)의

정확성이나 절차의 문제(예. lineup vs.

photospread)등에 연구의 노력을 집중하고 있

으며,Niedermeier의 지도교수이자 공동연구자

인 NorbertL.Kerr는 배심원의 법적용불가판단

(jurynullification)등의 연구에 집중함으로써 웰

스효과에 대한 추후의 연구들이 활동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아울러,다양한 연구가 이

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Wells(1992)가 제안한

민사사건 시나리오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미래의 연구에서는 형사사건

에서도 웰스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

도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한

편,본 연구에서도 인용되었듯이 미국 오하이

오주립대학교의 HalArkes와 그의 동료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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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중심으로 최근에 웰스효과에 대한 연

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그들의 연구(예.

Arkes등,2012)가 본 연구와 더불어 웰스효과

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다섯째,민사재판의 특성상 유무죄의 판단

으로 재판이 종결되지 않고,배상액을 결정하

는 단계를 통상적으로 거치게 되는데 본 연구

에서는 배상액을 명시적으로 조작하지 않았기

때문에,민사재판의 전과정에 걸쳐 웰스효과

가 나타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이다.추후의 연구에서는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배상해야할 금액을 달리 조작

해 주었을 때,유무죄에 대한 주관적 확률의

추정값이나 최종평결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를 살펴보는 것도 새로운 연구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전까지

수행되지 않았던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배심원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이전에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심원 의사결정의 연구들이 주로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점차 대상사건이 민

사사건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 분

야의 실증적 연구의 시작점이 된다는 의미에

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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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ofWellsEffectandEffectsofRisk

PerceptionofWrongVerdict

Dong-HeonSeok Mi-JinKim

Daegu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wasto1)replicatetheWellseffect(i.e.,reluctancetoruleagainstthe

defendantsolelyonthebasisofprobabilisticevidence)inKoreaand2)examinethevalidityofan

alternativeexplanation(i.e.,perceptionofriskofwrongverdict).Instudy1(n=46),mockjurorsinthe

tire-tracksconditionwerereluctanttoruleagainstthedefendantbasedontheirperceivedprobabilityand

thispatternwasnotresultedinthetire-tracks-beliefcondition.Therefore,theWellseffectwasreplicated

inKorea.Instudy2(n=70),wemanipulatedtheparticipants'perceptionofriskofwrongverdict.That

is,participantswhowereassignedinthehighriskperceptionofwrongverdictwereinformedthatifthe

defendantwerefoundguilty,thedefendantwouldgetconsiderabledemagebothinfinanceand

reputationofthecompany.Participantsinthelowriskperceptionofwrongverdictconditionwere

informedthatthesedemagewouldnotbegreat.TheresultsrevealedthattheWellseffectwas

pronouncedinthehighriskperceptionofwrongverdictcondition.Thatis,participantsweremore

reluctanttoruleagainstthedefendantwhentheyperceivethesignificanceoftheresultofwrongverdict

ashigh.Limitationsofthestudyandthedirectionsforfuturestudywerediscussed.

Keywords:Wellseffect,Verdict,Riskperceptionofwrongver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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